
■ 국가무형유산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 [별지 제2호서식]  <개정 2026. 5. 29.>

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 사실 확인서(보유자ㆍ보유단체ㆍ전승교육사)
성    명

생년월일

(성별)
                     (남,여)

주    소

(연락처) 
(우편주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                ) 

종목명칭

보유자ㆍ

보유단체ㆍ

전승교육사

전수교육 

입 문 일
 년   월   일

전수교육

기    간 

   년   월   일 

~  년   월   일

통합플랫폼

전수교육

실적기간

 년    월    일   ~    년    월    일

    「국가무형유산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」 제9조제2항에 따라 위 전수자가 

   본 종목의 전수교육을 만 3년 이상 받았음을 확인합니다. 

년      월      일

국가무형유산           보유자ㆍ보유단체ㆍ전승교육사                 (서명 또는 인)

국가유산청장 귀하

※유의사항

   1. 이수심사에 응시하는 전수자는 보유자ㆍ보유단체ㆍ전승교육사에게 직접 입문일 및 전수교육기간

(무형유산 전승지원 통합플랫폼 등록 전수교육 실적기간 포함)을 확인한 뒤, 보유자ㆍ보유단체

ㆍ전승교육사의 직인을 받아서 제출하여야 함

   2. 시ㆍ도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된 경우 

해당 시ㆍ도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이수자가 해당 국가무형유산 이수심사에 응시할 

때는 시ㆍ도무형유산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함      

   3. 2의 경우 국가유산청은 해당 시ㆍ도에 관련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, 해당 시ㆍ도에서 이수자 

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해당 응시자는 이수심사에 응시할 수 없음 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
